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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생 략( ) ② 현행과 같( )
제 조 그 업에 한 지원31 2( )

② 제 항에 보조 지매 비1 ,

료 건축비 건물취득비 반시, , ,

비 시 비 비 전비 등, ,

포함하여 억원 초과하는 투10

액 트 범 안에 업 당 최2

고 억원 지 지원할 수 다10 .

③ 제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1

는 경우 제 조 및 제 조 준 하21 22

그 최고 액 각각 억원 초과, 2

할 수 없다.



지원한도( ) 제 조 내지 제28

조 규정에 한 보조31

산 범 안에 지원하 업,

당 억원 초과할 수 없다50 .

지원절차( )

제 조 투 업에 한 특별지원33 ( )

① 도지사는 투 업에 하여 다

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조 에 정한 범 초과

하여 특별 지원 할 수 다.

상시고 규 가 상1. 1 200

고 투 액 억 상투, 300

업

2. 타 지역경제에 는 효과가

크다고 정 어 도지사가 특별지

원 필 하다고 하는 사항

제 조 투 업에 한 특별지원33 ( )

① 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투 료 후 상시고 원1

상 경우200

투 액 억원 상2. 1,000

경우

3. 타 지역경제에 는 효과

가 크다고 정 어 도지사가 특

별지원 필 하다고 하는

사항






